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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시 고시 제2023-1호

목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고시

 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목포시 하수도 조례 제22조 및 제23조,, 

제24조에 의해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․증축, 용도변경 또는 타공사, 타행위에 적용

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 1월  2일

목    포    시    장

1. 법적근거

    ❍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목포시 하수도 조례 제22조에서 제24조

2. 부과대상

    ❍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등을 신축․증축 또는 용도변경

하여 오수를 하루에 10㎥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

    ❍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한 타공사 및 타행위 자

3.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법

   ❍ 오수발생(증가)량(㎥/일)에 공고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

   ❍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

이 고시한 『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』을 

적용한다. 단, 타행위의 경우 목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

를 적용한다.

4 .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: 1,962,000원/㎥

   ❍ 산정근거 : 목포시 하수도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 <별표4> 의한 하수도 원인

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의함.

5. 시행일 : 2023년 1월 2일 ~ 변경 고시일까지 시행한다.

※ 기타 문의사항 : 목포시 하수과(☎ 061-270-8519)


